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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건강하게, 소상공인을 따뜻하게

중소벤처기업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홍보 요청

1.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｢벤처투자법｣ 시행(’20.8월)에 따라 창업기획자에 대한 PEF 결성 금지 등의 행위제한

이 신설되었고, 이는 창투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초기창업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본래

창업기획자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라는 취지의 입법입니다.

3. 다만,예외적으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창

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투자회사에게 허용된 PEF 결성이 가능

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.

4. 동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며, 법령 개정 전까지 유

권해석에 의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는 PEF 결성을 허용하기로 하였

기에 각 협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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